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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1

의결번호 제2015-12호

매 체 명 e머니투데이

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월 17일자 국제면

기사제목 美 필라델피아서 한인 추정 대학 신입생 추락사

1. 보도내용

「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○○○ 김 양(18)이 15일(현지시간) 시내 

중심가의 건물 8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. (중략)

김 씨는 뉴저지에서 자랐으며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, 필라델피아 

○○대학 ○○○○대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.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초상, 성명, 음성,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

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사망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공익과 무관한 사인의 사생활, 성명과 나이, 학력사

항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.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

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. 

따라서 위 기사는 ｢시정권고 심의기준｣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｢언론중재 및 피해

구제 등에 관한 법률｣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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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2

의결번호 제2015-72호

매 체 명 경남일보

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3월 11일자 사람16면

기사제목 통영해경,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

1. 보도내용

「통영해경,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」 제하의 사진

「(전략) 이날 욕지도 ○○○도 거주 박모(79) 씨는 하반신 마비증상과 팔 저림 증상이 심해져 

배우자 한모 씨가 119로 신고해 통영해경상황센터로 접수됐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초상, 성명, 음성,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

니 된다.  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이송되고 있는 응급환자의 초상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면서 성과 나이 등을 공개

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.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

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.  

따라서 위 기사는 ｢시정권고 심의기준｣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｢언론중재 및 피해구

제 등에 관한 법률｣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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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3

의결번호 제2015-191호

매 체 명 더팩트

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2일자 경제면 

기사제목
[TF특종-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] ‘자발 호흡’ 최초 확인, 사망설은 

‘헛소문’

1. 보도내용

「 [TF특종-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] ‘자발 호흡’ 최초 확인, 사망설은 ‘헛소문’」 제하의 

사진

2. 권고사항 

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초상, 성명, 음성,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

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병실에 누워있는 특정 기업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공표하였다. 비록 그

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외부접근이 차단된 병실에서 투병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

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크다.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

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

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｢시정권고 심의기준｣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｢언론중재 및 피해구

제 등에 관한 법률｣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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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4

1. 보도내용

「○○청 공무원 1차 양성… 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」 제하의 도표 및 보도

2. 권고사항 

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초상, 성명, 음성,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

니 된다. 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의 성, 나이, 근무지, 담당 업무 외에 가족들의 직업 및 나

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.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

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

5조 제1항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｢시정권고 심의기준｣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｢언론중재 및 피해구

제 등에 관한 법률｣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의결번호 제2015-222호

매 체 명 매일신문

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16일자 종합1면

기사제목 ○○청 공무원 1차 양성… 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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